
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보상방법

1  질의

A사업（굴포천 방수로 2단계 건설사업）과 관련한 어업 피해조사 용역 시 공익사업지구 

밖 피해지역에 포함되어 신고된 맨손 어업구역에 대하여 보상을 한 이후，동일한 피해

구역 내 무신고 맨손어업 구역이 B사업（경인 아라뱃길사업）에 편입되어 갯벌이 사라 

졌을 경우，이를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

한 법률（이하“토지보상법”이라 함）시행규칙」제52조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지?

2  회신

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

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

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고，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

량 및「수산업법 시행령」별표4의 평년 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

는 바，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얼의 피해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

것으로 보며，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

법령 맟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.

참고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

규칙 제52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의 어업에 대

한 보상에 관하여 준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. [2012.4.4. 토지정책과-1627]


